
 마포구 공익소송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

▢ 관련근거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지원위원회 조례」제8조

▢ 추천 의뢰 부서: 새마포담당관

▢ 추천 인원: 1명

마포구 공익소송지원위원회 구성(안)

m 위원회 구성: 9명

- 위원장: 부구청장

- 위 원

·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

·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

·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

· 그 밖에 행정·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

m 임 기: 비상설

m 기 능: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심의·의결

- 공익소송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공익소송비용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

- 공익소송비용 지원시기에 관한 사항 등

▢ 추천자(안) 1)

① 한 선 미 의원

1)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추천


